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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은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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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애 희

5,713토지토지 5,713 - 514,537,000 

449.8건물건물 449.8 - 772,373,600 

58제시외건물제시외건물 58 - 3,290,000 

합  계 \1,290,200,600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별          지            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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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755답 생산관리지역 7551 충청남도 1021-1 85,000 64,175,000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791대 생산관리지역 7912 상동 1021-2 기호6과121,000 95,711,000

일단지

단독 일반목구조3 상동 1021-2

주택 아스팔트1021-6

슁글지붕[도로명주소] 위지상

2층충청남도 주건축

공주시 물

사곡면 제1동

188.621층 94.31정안마곡사로 2,200,0001,760,000 331,971,200

1355-52 x 32/40

2층 94.31

237답 생산관리지역 2374 상동 1021-4 도로등28,000 6,636,000

18도로 생산관리지역 185 상동 1021-5 28,000 504,000

130대 생산관리지역 1306 상동 1021-6 기호2와121,000 15,730,000

일단지

145대 생산관리지역 1457 상동 1021-7 기호12와121,000 17,545,000

일단지

222답 생산관리지역 2228 상동 1021-8 도로등28,000 6,216,000

823답 생산관리지역 8239 상동 1021-9 85,000 69,955,000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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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900답 생산관리지역 90010 충청남도 1021-10 85,000 76,500,000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279답 생산관리지역 27911 상동 1021-11 도로등51,000 14,229,000

853대 생산관리지역 85312 상동 1021-12 기호7과121,000 103,213,000

일단지

단독주택 일반목구조13 상동 1021-12

목구조지붕1021-7

2층[도로명주소] 위지상

충청남도 주건축

163.21층 81.6공주시 물 2,200,0001,810,000 295,392,000

사곡면 제1동 x 33/40

2층 81.6정안마곡사로

1355-50

97.98부속건물 1층 97.98 1,800,0001,480,000 145,010,400

x 33/40

499답 생산관리지역 49914 상동 1021-13 85,000 42,415,000

61도로 생산관리지역 6115 상동 1021-14 28,000 1,708,000

소  계 \1,286,910,600

[제시외건물]

45다용도실 목조 45(ㄱ) 충청남도 1021-7, 관찰감가- 2,250,000

기타지붕공주시 1021-12 실측사정

단층사곡면 위지상

월가리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토지,건물 감정평가명세표

Page : 3 

GB2504-1-0404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일련
번호

면    적  (㎡)

13다용도실 목조 13(ㄴ) 충청남도 1021-7, 관찰감가- 1,040,000

기타지붕공주시 1021-12 실측사정

단층사곡면 위지상

월가리

소  계 \3,290,000

합   계 \1,290,200,600.-

이           하           여           백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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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감정평가 개요

1. 평가목적

2. 대상물건의 개요

3. 기준시점 결정 및 그 이유

면적(㎡)

토지

소재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1021-1 외12필지

부정형, 사다리 완경사

답, 대, 도로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소재 세칭 '강섬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

하는 토지,건물로서, 홍경동 외 1명 소유물건(2025타경20246)에 대한『대전지방법

원 공주지원』의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임.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기준시점이란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로서, 본건 평

가의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

조사를 완료한 2025.04.30일 임.

지목

형상·지세

이용상황

공법상제한

GB2504-1-0404

답기타, 주거기타, 도로 등

생산관리지역

5,7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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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지조사 실시기간 및 내용

5. 기타

가.

나.

다.

라.

마.

본건의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도시계획사항 등은 토지대장, 토지이용계

획확인서 등을 근거로 하였음.

본건 토지 위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메타쉐콰이어, 소나무

등)이 소재하나 일반거래 관행 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기호(4,8,11)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인접 토지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보아 이러한 현실이용상황을 감암하여 평가하였음.

기호(2,6)과 기호(7,12)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별지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건물(13)부속건물과 연접

하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를 하

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평가대상에 대한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04.21.~ 2025.04.30.이며, 실지조사

시 대상물건의 존재 여부, 대상물건의 공부 및 의뢰목록과 현황의 부합 여부, 대

상물건의 특성 등 대상물건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사항을 조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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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GB2504-1-0404

Ⅱ.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등

1. 기준가치 결정 및 그 이유

2. 의뢰인이 제시한 감정평가 조건에 대한 검토

별도의 감정평가조건은 없음.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하였으

며, 본건 평가의 목적 등을 감안하여 수요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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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1)

(2)

 가. 감정평가의 기준 및 방식

감정평가의 기준

본건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제반 관계 법령과 감정평가에 관한 일

반이론에 의거하여 평가하였음.

감정평가의 방식

GB2504-1-04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감정평가의 3방식이란, 대상물건의 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전통적으로 사용되

고 있는 비용성에 기초한 원가방식, 시장성에 기초한 비교방식, 수익성에 기

초한 수익방식을 말함.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1조 (감정평가방식)

원가방식 원가법 및 적산법 등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비교방식
거래사례비교법, 임대사례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

가방식 및 공시지가기준법

수익방식 수익환원법 및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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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

◆

◆

(1)

(2)

비교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 가격으로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가" 라

는   시장성에 근거하며,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원가방식

원가방식은 대상물건이 "어느 정도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만들 수 있는가" 라

는  비용성에 근거하며, 공급 측면에서 비용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비교방식

수익방식

수익방식은 대상물건을 "이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수익(편익)을 얻을 수 있는

가" 라는 수익성에 근거하며, 투자 측면에서 수익과 가치의 상호관계를 파악

하여 대상물건의 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임.

 나.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방법 적용 규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

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

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

여야 하고 다만 적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는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

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1항에서는 상기의 감정평가방법을 주된

방법으로 적용하여 감정평가하여야 하며 다만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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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3)

(4)

(1)

가)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2항에서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

하기 위하여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하나 이상의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만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

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2조 제3항에서는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산가액과의 비교를 통한 합리성 검토 결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이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된 방법 및 다른

감정평가방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을 조정하여 감정평가액을 결정할 수 있도

록 규정하고 있음.

 다. 대상물건에 적용한 주된 방법과 다른 감정평가방법

토지의 평가

주된 방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대상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

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

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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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다)

다른 감정평가방법

하는 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음.

해당사항 없음.

본건 토지는 거래사례비교법(대상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토지

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

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적용

하여 평가하였음.

그 밖의 사항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및 제12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

산가액을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

였음.

 라. 일괄∙구분∙부분감정평가를 시행한 경우 그 이유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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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6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6

4

2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2 대    791.0

주거기
타

2024년
개별지가
(원/㎡)

1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 답

GB2504-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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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

형상
지세

소재지 지번 지목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27,500

면적
이용
상황

용도
지역

   755.0 답기타
생산
관리

주된 방법(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산출내역

대상 토지의 현황

대상
토지
기호

      34,100

      34,100

      10,900

      34,100

      27,500

      27,500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4 답    237.0 도로등

생산
관리

-
부정형
완경사

      26,200

대    130.0
주거기

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도     18.0 도로
생산
관리

-
부정형
완경사

8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8 답    222.0 도로등

생산
관리

-
사다리
완경사

      27,500

7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7 대    145.0

주거기
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5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5

10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0 답    900.0 답기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27,500

9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9 답    823.0 답기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12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2 대    853.0

주거기
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34,100

11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1 답    279.0 도로등

생산
관리

-
사다리
완경사



PAGE : 9

GB2504-1-0404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나)

1)

2)

면적
이용
상황

【 공시기준일 : 2025-01-01 】

표준지
기호

소재지

2024년
개별지가
(원/㎡)

용도
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대상
토지
기호

소재지 지번 지목

도로교
통

형상
지세

공시지가
(원/㎡)

      39,400

      27,500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선정기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

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지역에 소재하는

표준지를 선정하되, 인근에 동일한 용도지역의 표준지가 없어 계획관리지역

의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였음.

15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4 도     61.0 도로

생산
관리

-
부정형
완경사

      10,900

14
공주시 사
곡면 월가

리
1021-13 답    499.0 답기타

생산
관리

세로
(가)

사다리
완경사

B
사곡면
월가리

812 대     625
단독주

택
계획
관리

세로
(가)

부정형
완경사

      33,400

A
사곡면
월가리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 충청남도 공주시 )

605-1 전   1,683 전
계획
관리

소로한
면

부정형
평지

이용
상황

용도
지역

지번 지목
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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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

①

②

2)

0.433%
(1.00433)

2025.01.01 ~ 2025.03.31 : 0.324
2025.03.01 ~ 2025.03.31 : 0.112

( 1 + 0.00324 ) * ( 1 + 0.00112 *
30/31 ) ≒ 1.00433

▶ 충청남도 공주시

변동률(%) 2025.01.01 ~ 2025.04.30

시점수정

시점수정 기준

계획관리지역

※ 2025년 3월분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 변동률로 일할 계산하였음.

시점수정치 산출

따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25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

관이 조사·발표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군·구의 동일 용도지역 지가변

동률을 적용하여 공시기준일로부터 기준시점까지의 시점수정치를 산정하되,

기준시점 당시에 당해 월의 지가변동률이 조사·발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월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였음.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 현재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시점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으로서 지가변동률 및 생산자물가상승률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나 생산

자물가상승률은 일반재화의 물가변동을 반영한 거시경제지표로서 국지적인

토지의 가격 변동을 반영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적용하지 아니하였음.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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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마)

1.05 1.00 0.80 1.00 0.840

11 A - 0.87 1.03 0.60 0.83 1.00 0.447

15 A - 0.87 1.03 0.33 0.83 1.00 0.246

14 A - 0.87 1.03 1.00 0.83 1.00 0.746

8 A - 0.87 1.03 0.33 0.83 1.00 0.246

7 B 1.00 1.00 1.05 1.00 0.80 1.00

- 0.87 1.03 0.33 0.83 1.00 0.246

6 B 1.00 1.00 1.05 1.00

10 A - 0.87 1.03 1.00 0.83 1.00 0.746

9 A - 0.87

2 B 1.00 1.00 1.05 1.00 0.80 1.00 0.840

1.03 1.00 0.83 1.00 0.746

12 B 1.00 1.00

0.80 1.00 0.840

0.840

1.00 0.83 1.00 0.7461

4 A - 0.87 1.03 0.33 0.83 1.00 0.246

5 A

의견

기호(4,5,8,15)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토양토질의 양부 등 자

연조건 다소 우세하나, 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 도로로서 획지조건

열세, 용도지역 등 행정조건 열세함.

지역요인 비교

본건 토지는 비교표준지의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100 = 1.000)

개별요인 비교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공시지가의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자연)조건, 획지조

건, 행정적조건 등 개별요인을 상호 비교 검토하였음.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획지
조건

행정
조건

기타
조건

대상
토지
기호

표준지
기호

격차율

A - 0.87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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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

2)

의견

기호(11)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토양토질의 양부 등 자연조건

다소 우세하나, 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 일부 도로로서 획지조건

열세, 용도지역 등 행정조건 열세함.

기호(1,9,10,14)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토양토질의 양부 등 자

연조건 다소 우세하나, 가로의 폭 등 접근조건, 용도지역 등 행정

조건 열세함.

기호(2,6,7,12) : 본건은 비교표준지 대비 토양토질의 양부등 환경

조건 다소 우세하나, 용도지역 등 행정조건 열세함.

전
70,000 23,200 

그 밖의 요인 보정

156,000 37,900 

#2
공매 사곡면 월가

리 844-*

계획관리

보정의 근거 및 필요성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2항 제5호,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부

토정 30241-36538, 1991.12.28), 대법원 판례(2003다38207, 2004.05.14선고)

등에 의거하여,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

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나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을 보정하고

자 함.

인근지역의 감정평가선례

【 자료출처 : 협회 감정평가정보센터 】

대

3.02

기준시점
개별지가

격차
율기준시점 이용상황

용도지역 지목
단가

사곡면 운암
리 539-*

4.12
2023.04.17 단독주택 75.8

2024.05.21 전 702

계획관리
#1

공매

기호
구분

소재지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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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4)

①

용도지역

생산관리2023.05.25      81,750
290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사곡면 계실
리 1**

전
23,707,500 

인근지역의 거래사례 (후면『거래사례비교법』참조)

기호 소재지
지목

보전관리

    154,878

거래가액
(원)

토지단가
(원/㎡)

비고
면적

거래시점

#b
대

183,000,000      78,744
2324

비교사례의 선정

상기 감정평가선례(매매사례) 중 평가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

상황 및 주위환경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 중 인근지역의 가격수준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사례 기호 < #a >을 선정하였음.

전

63,500,000 
사곡면 계실
리 138-* 410

계획관리2024.02.29

토지단가(원/㎡)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사곡면 유룡
리 6**

#c

#a

2023.07.24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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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의견

1.00

개별
요인 1.00 1.00

선정
사유

시점
수정

충청남도 공주시 (23.04.17~25.04.30 ) (계획관리)

2023.04.01 ~ 2023.04.30 : -0.005
2023.05.01 ~ 2023.05.31 : 0.019
2023.06.01 ~ 2023.06.30 : 0.011
2023.07.01 ~ 2023.07.31 : 0.042
2023.08.01 ~ 2023.08.31 : 0.137
2023.09.01 ~ 2023.09.30 : 0.100
2023.10.01 ~ 2023.10.31 : 0.125
2023.11.01 ~ 2023.11.30 : 0.124
2023.12.01 ~ 2023.12.31 : 0.169
2024.01.01 ~ 2024.12.31 : 1.549
2025.01.01 ~ 2025.03.31 : 0.324
2025.03.01 ~ 2025.03.31 : 0.112

( 1 - 0.00005 * 14/30 ) * ( 1 + 0.00019 ) * ( 1 + 0.00011 ) * ( 1
+ 0.00042 ) * ( 1 + 0.00137 ) * ( 1 + 0.00100 ) * ( 1 + 0.00125 )
* ( 1 + 0.00124 ) * ( 1 + 0.00169 ) * ( 1 + 0.01549 ) * ( 1 +

0.00324 ) * ( 1 + 0.00112 * 30/31 )
 ≒ 1.02730

1.02730

-

기타조건

1.369

구분

39,570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그 밖의 요인 보정치 산정

2.880
1.000

81,750 1.01850

시점
수정

산정
보정치

2.88
A 39,400 

#a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1.000 1.369 113,986 

1.19

1.00433

가로조건 접근조건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가로의 폭 등 가로조건  우세, 용도지역 등 행정조건 우
세함.

사례기호<#a>  /  표준지 기호(A)

행정조건자연조건 누계

지역
요인

표준지

적용
결정

보정치

지역
요인

비교사례

1.15

기호
단가

(원/㎡)

1.000

1.000

획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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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
사유

표준지와 용도지역, 지목 및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정함.

시점
수정

(계획관리)

2024.02.01 ~ 2024.02.29 : 0.169
2024.03.01 ~ 2024.03.31 : 0.090
2024.04.01 ~ 2024.04.30 : 0.116
2024.05.01 ~ 2024.05.31 : 0.065
2024.06.01 ~ 2024.06.30 : 0.127
2024.07.01 ~ 2024.07.31 : 0.158
2024.08.01 ~ 2024.08.31 : 0.127
2024.09.01 ~ 2024.09.30 : 0.124
2024.10.01 ~ 2024.10.31 : 0.133
2024.11.01 ~ 2024.11.30 : 0.150
2024.12.01 ~ 2024.12.31 : 0.150
2025.01.01 ~ 2025.03.31 : 0.324
2025.03.01 ~ 2025.03.31 : 0.112

( 1 + 0.00169 * 1/29 ) * ( 1 + 0.00090 ) * ( 1 + 0.00116 ) * ( 1 +
0.00065 ) * ( 1 + 0.00127 ) * ( 1 + 0.00158 ) * ( 1 + 0.00127 ) *

( 1 + 0.00124 ) * ( 1 + 0.00133 ) * ( 1 + 0.00150 ) * ( 1 +
0.00150 ) * ( 1 + 0.00324 ) * ( 1 + 0.00112 * 30/31 ) ≒ 1.01691

1.01691

지역
요인

 인근지역에 소재하여 지역요인은 유사함. 1.000

개별
요인

가로조건 접근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조건 기타조건 누계

1.00 0.90 1.00 1.00 1.00

#1 156,000 1.02730 1.000 0.900 144,232 
4.299 4.29

B 33,400 1.00433 1.000 1.000 33,544 

비교표준지는 사례대비 상업시설과의 접근성 등 접근조건 열세함.

사례기호<#1>  /  표준지 기호(B)

구분 기호
단가

(원/㎡)
시점
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산출단가
(원/㎡)

산정
보정치

적용
결정

보정치

1.00 0.900

비교사례

표준지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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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사)

12 33,400 1.00433 1.00 0.840 4.29 120,881 121,000 

14 39,400 1.00433 1.00 0.746 2.88 85,016 85,000 

10 39,400 1.00433 1.00 0.746 2.88 85,016 85,000 

11 39,400 1.00433 1.00 0.447 2.88 50,941 51,000 

8 39,400 1.00433 1.00 0.246 2.88 28,034 28,000 

9 39,400 1.00433 1.00 0.746 2.88 85,016 85,000 

6 33,400 1.00433 1.00 0.840 4.29 120,881 121,000 

7 33,400 1.00433 1.00 0.840 4.29 120,881 121,000 

4 39,400 1.00433 1.00 0.246 2.88 28,034 28,000 

5 39,400 1.00433 1.00 0.246 2.88 28,034 28,000 

2 33,400 1.00433 1.00 0.840 4.29 120,881 121,000 

0.746 2.88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표준지<A> : 2.88, 표준지<B> : 4.29그 밖의 요인

인근지역의 지가수준, 매매사례, 평가전례 및 거래동향 등을 종합적

으로 참작하고 평가목적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그 밖의 요인 보

정치를 결정하였음.

결정의견

39,400 1.00433 1.00

산출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대상토
지기호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원/㎡)

그밖의
요인

85,000 85,016 

시점수정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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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5 61.0 28,000 1,708,000 

10 900.0 85,000 76,500,000 

11 279.0 51,000 14,229,000 

12 853.0 121,000 103,213,000 

합계 5,713.0 - 514,537,000 

69,955,000 

4 237.0 28,000 6,636,000 

5 18.0 28,000 504,000 

6 130.0 121,000 15,730,000 

14 499.0 85,000 42,415,000 

15 39,400 1.00433 1.00 0.246 2.88 28,034 28,000 

2 791.0 121,000 95,711,000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85,000 64,175,000 755.0 

7 145.0 121,000 17,545,000 

8 222.0 28,000 6,216,000 

9 823.0 85,000 

대상토지기호
사정면적

(㎡)
결정단가
(원/㎡)

금  액(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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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

1)

※

2)

나)

토지단가(원/㎡) = 거래가액(원) / 토지면적(㎡)

전
183,000,000 

#b
사곡면 계실
리 138-*

계획관리
대

63,500,000     154,878
410

#c
사곡면 유룡

리 6**
보전관리      78,744

2324
2023.07.24

2024.02.29

상기 사례 중 위치적·물적 유사성이 있고, 사정보정 및 가치형성요인의 비

교가 가능한 거래사례 기호<#b, #c>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음.

사정보정

거래사례에 거래당사자간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을

경우 이를 정상적인 상태로 보정하는 것을 사정보정이라 하며, 사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별도의 사정보정은 불필

기호 거래시점 소재지

2023.05.25

【 자료출처 : 감정평가정보체계(KAIS)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사례선정 및 그 이유

사곡면 계실
리 1**

생산관리

용도지역
지목 거래가액

(원)
토지단가
(원/㎡)

비고
면적

다른 감정평가방법(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산출내역

비교사례의 선정 및 이유

인근 거래사례

290
#a

전
23,707,500      8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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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24.02.29
~

2025.04.30

1.691%
(1.01691)

(계획관리)

2024.02.01 ~ 2024.02.29 : 0.169
2024.03.01 ~ 2024.03.31 : 0.090
2024.04.01 ~ 2024.04.30 : 0.116
2024.05.01 ~ 2024.05.31 : 0.065
2024.06.01 ~ 2024.06.30 : 0.127
2024.07.01 ~ 2024.07.31 : 0.158
2024.08.01 ~ 2024.08.31 : 0.127
2024.09.01 ~ 2024.09.30 : 0.124
2024.10.01 ~ 2024.10.31 : 0.133
2024.11.01 ~ 2024.11.30 : 0.150
2024.12.01 ~ 2024.12.31 : 0.150
2025.01.01 ~ 2025.03.31 : 0.324
2025.03.01 ~ 2025.03.31 : 0.112

( 1 + 0.00169 * 1/29 ) * ( 1 + 0.00090
) * ( 1 + 0.00116 ) * ( 1 + 0.00065 )
* ( 1 + 0.00127 ) * ( 1 + 0.00158 ) *
( 1 + 0.00127 ) * ( 1 + 0.00124 ) * (
1 + 0.00133 ) * ( 1 + 0.00150 ) * ( 1
+ 0.00150 ) * ( 1 + 0.00324 ) * ( 1 +

0.00112 * 30/31 ) ≒ 1.01691

요함. (1.00)

시점수정

▶ 충청남도 공주시

기호 기간 변동률(%) 계 산 식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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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마)

#c
2023.07.24

~
2025.04.30

1.403%
(1.01403)

(보전관리)

2023.07.01 ~ 2023.07.31 : 0.006
2023.08.01 ~ 2023.08.31 : 0.045
2023.09.01 ~ 2023.09.30 : 0.035
2023.10.01 ~ 2023.10.31 : 0.059
2023.11.01 ~ 2023.11.30 : 0.067
2023.12.01 ~ 2023.12.31 : 0.080
2024.01.01 ~ 2024.12.31 : 0.898
2025.01.01 ~ 2025.03.31 : 0.163
2025.03.01 ~ 2025.03.31 : 0.051

( 1 + 0.00006 * 8/31 ) * ( 1 + 0.00045
) * ( 1 + 0.00035 ) * ( 1 + 0.00059 )
* ( 1 + 0.00067 ) * ( 1 + 0.00080 ) *
( 1 + 0.00898 ) * ( 1 + 0.00163 ) * (

1 + 0.00051 * 30/31 )
 ≒ 1.01403

2025년 03월분 이후 지가변동률이 미고시되어 직전월 변동률로 일할 계산하였음.

대상토지
기호

사례
기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자연
조건

기타
조건

격차율

지역요인 비교

획지
조건

행정
조건

대상부동산과 거래사례는 인근지역내에 소재하여 가치형성측면에서 유사하고

대체성이 인정되는 바, 지역요인은 동일함. (1.000)

#c - 1.00

개별요인 비교

1.00 1.03 1.0921.00 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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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1.01403 1.000 0.360         28,745          29,000

15 #c - 1.00 1.03 0.33 1.06 1.00 0.360

2 154,878 1.01691 1.000 0.775        122,060         122,000

4 78,744 

14 #c - 1.00 1.03 1.00 1.06 1.00 1.092

12 #b 1.00 1.00 0.95 1.02 0.80 1.00 0.775

1.092

8 #c - 1.00 1.03 0.33 1.06 1.00 0.360

11 #c - 1.00 1.03 0.60 1.06 1.00 0.655

10 #c - 1.00 1.03 1.00 1.06 1.00 1.092

1.03 0.33 1.06 1.00 0.360

7 #b 1.00 1.00 0.95 1.02 0.80 1.00 0.775

6 #b 1.00 1.00 0.95 1.02 0.80 1.00 0.775

        87,194          87,000

1.00

9 #c - 1.00 1.03 1.00 1.06

시점수정
지역
요인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단가의 결정

결정단가
(원/㎡)

대상토
지기호

산출단가
(원/㎡)

사례단가
(원/㎡)

1 78,744 

2 #b 1.00 1.00 0.95 1.02 0.80

5 #c - 1.00 1.03 0.33 1.06 1.00 0.360

1.00 0.775

4 #c -

1.01403 1.000 1.092

1.00

개별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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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2        791.0           122,000                      96,502,000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 시산가액

7        145.0           122,000                      17,690,000

4        237.0            29,000                       6,873,000

5         18.0            29,000                         522,000

6        130.0           122,000                      15,860,000

         29,000

14 78,744 1.01403 1.000 1.092         87,194          87,000

15 78,744 1.01403 1.000 0.360         28,745          29,000

11 78,744 1.01403 1.000 0.655         52,300          52,000

12 154,878 1.01691 1.000 0.775        122,060         122,000

9 78,744 1.01403 1.000 1.092         87,194          87,000

10 78,744 1.01403 1.000 1.092         87,194          87,000

7 154,878 1.01691 1.000 0.775        122,060         122,000

8 78,744 1.01403 1.000 0.360         28,745

5 78,744 1.01403 1.000 0.360         28,745          29,000

6 154,878 1.01691 1.000 0.775        122,060         122,000

대상토지기호
사정면적

(㎡)

1        755.0            87,000                      65,685,000

결정단가
(원/㎡)

금  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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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계      5,713.0  -                    523,227,000

2              121,000              122,000        121,000

        85,000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른
토지단가
(원/㎡)

거래사례비교법에 따른
토지단가
(원/㎡)

결정 단가
(원/㎡)

14        499.0            87,000                      43,413,000

15         61.0            29,000                       1,769,000

10        900.0            87,000                      78,300,000

11        279.0            52,000                      14,508,000

12        853.0           122,000                     104,066,000

8        222.0            29,000                       6,438,000

9        823.0            87,000                      71,601,000

1

시산가액 조정

본건 토지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시산가액을 제12조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정한 시산가액과 비교하

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으며,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이 상호 적절하게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등에 의거 주된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시산가액 으로 토지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대상토지
기호

              85,000               8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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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791.0              121,000 95,711,000 

대상토지
기호

사정면적
(㎡)

결정단가
(원/㎡)

금액(원)

4                237.0               28,000 6,636,000 

5                 18.0               28,000 504,000 

6                130.0              121,000 15,730,000 

12              121,000              122,000        121,000

14               85,000               87,000         85,000

15               28,000               29,000         28,000

9               85,000               87,000         85,000

10               85,000               87,000         85,000

11               51,000               52,000         51,000

6              121,000              122,000        121,000

7              121,000              122,000        121,000

8               28,000               29,000         28,000

4               28,000               29,000         28,000

5               28,000               29,000         28,000

1                755.0               85,000 64,1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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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5,713.0                    - 514,537,000 

14                499.0               85,000 42,415,000 

15                 61.0               28,000 1,708,000 

10                900.0               85,000 76,500,000 

11                279.0               51,000 14,229,000 

12                853.0              121,000 103,213,000 

7                145.0              121,000 17,545,000 

8                222.0               28,000 6,216,000 

9                823.0               85,000 69,95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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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조달원가의 산정

 2. 건물

주된 방법(원가법)에 따른 산출내역

대상 건물의 현황

기호 구조
사정면적

(㎡)
용도 사용승인일

재조달원가는 직접공사비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 발행『건축물재조달원가 자

료집(2024년 기준)』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본건 신축시 표준적인 건물

의 재조달원가를 다음과 같이 결정함.

일반목구조 94.31 다가구주택

3 2017-04-14

일반목구조 94.31 다가구주택

449.8 -합계

2017-05-2313

일반목구조 97.98 다용도실

일반목구조 81.6 다가구주택

일반목구조 81.6 다가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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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1층       2,200,000              -       2,200,000

3

13

1층       2,200,000              -       2,200,000

1층       1,800,000              -       1,800,000

2층       2,200,000              -       2,200,000

2층       2,200,000              -       2,200,000

본건 적용
표준단가

부대설비
보정단가

적용재조달원가
(원/㎡)

표준단가에 포함

01-03-01-06 통나무주택
목조/목조지붕틀/아스

팔트싱글
3

건물신축 표준단가

내용연수분류번호 용도 구조

보정단가

   2,339,000
40

(35~45)

기호 합계(원/㎡)

3

위생 및 급배수
설비

난방설비 전기설비 등

등급
표준단가
(원/㎡)

본건 재조달원가의 결정

기호 구 분

13 표준단가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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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라)

13

13

1층 81.6      1,810,000

2층       2,200,000 40 7 7 33/40

        147,696,000

2층 81.6      1,810,000         147,696,000

1층 97.98      1,480,000         145,010,400

   1,810,000

1층       1,800,000 40 7 7 33/40    1,480,000

8

2층       2,200,000 40 8 8

건물단가 산정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제15조 제2항에 따라 경제적 내용년수를 기준으로

정액법에 의하여 감가수정 하였음.

건물단가
(원/㎡)

잔존
가치율

1층       2,200,000 40 7 7 33/40    1,810,000

3

   1,760,000

   1,760,000

32/40

32/40

내용
년수

실제
경과
년수

유효경
과년수

재조달원가
(원/㎡)

구분기호

1층       2,200,000 40 8

합   계 449.80 -

건물의 감정평가액

기호 구 분
사정면적

(㎡)
건물단가
(원/㎡)

건물산출가격
(원)

       772,373,600

1층 94.31      1,760,000         165,985,600

2층 94.31      1,760,000         165,985,6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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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3. 그 밖의 사항

다른 감정평가방법에 따른 산출내역

시산가액 조정

대상물건의 특성 등으로 인하여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불필요하여 시산가액 조정을 통한 주된 방법의 합리성 검토는 생략하였는 바, 주

된 방법(원가법)에 따른 시산가액으로 건물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건물의 경우 건물만의 거래사례 포착이나 수익환원법의 적용이 어려운 점 등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함.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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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감정평가액 결정의견

1. 감정평가액 결정

2. 결정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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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비고

대상 물건을 평가함에 있어서 인근 유사부동산의 가치수준, 거래사례, 평가선례와

대상부동산의 제반 특성 및 환가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 에 관한 법률」에 의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하였음.

구  분
사정면적

(㎡)
적용단가
(원/㎡)

     5,713.0토  지

제시외건물        58.00  -              3,290,000

 -

감정평가액(원)

           514,537,000

건  물        449.8  -            772,373,600

 -          1,290,200,600합 계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소재 세칭 '강섬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

하는 토지,건물로서, 용도 및 규모, 시공의 정도, 위치, 주위환경 등을 고려할 때

표준적 이용인 것으로 판단되며, 인근 평가선례 수준 및 거래가격 수준을 고려할

때 감정평가가격의 적정성이 인정됨.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GB2504-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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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치 및 주위환경

 

본건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소재 세칭 '강섬마을' 동측 인근에  소재하는

토지로서, 주위는 농경지, 농가주택, 임야 등이 소재하는 지역으로서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시됨.

 

 

(2) 교통상황

 

본건까지 차량접근이 가능하고 인근에 노선버스정류장이 소재하는 등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시됨.

 

 

(3) 형태 및 이용상태

 

기호(1~12) 공히, 일단으로 '새롬캠핑장'으로 이용중이며,

 

기호(1,9,10,14) : 사다리 완경사로 답기타,

기호(2,6) 및 기호(7,12) : 2필 일단으로 사다리 완경사로 주거기타(펜션),

기호(4,5,8,11,15) : 부정형(사다리) 완경사로 도로 및 도로등으로 이용중임.

 

 

(4) 인접 도로상태

 

기호(1,9,10) : 본건 동측으로 로폭 4미터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2,6,7,12,14) : 본건 서측으로 로폭 약4미터의 진입로가 소재함.

기호(4,5,8,11,15) : 본건이 진입로임.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기호(1~15) : 공히, 생산관리지역, 가축사육제한구역<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임.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1) 위치 및 주위환경      (2) 교통상황                      (3) 형태 및 이용상태
   (4) 인접 도로상태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7) 공부와의 차이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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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시목록 외의 물건

 

특이사항 없음.

 

 

(7) 공부와의 차이

 

기호(4,8,11)은 공부상 지목이 '답'이나 인접 토지의 진입을 위한 진입로로 보아 이러한

현실이용상황을 감암하여 평가하였음.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 기호(2,6)과 기호(7,12)는 2필지 이상의 토지에 하나의 건축물이 건립되어 있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바, 일단지로 평가하였음.

- 본건 토지 위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수목(메타쉐콰이어, 소나무 등)이 소재하나

일반거래 관행 상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음.

- 기호(14)위 지상에 별첨 '사진용지'와 같이 이동이 용이한 컨테이너 1동이 소재함.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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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의 구조

 

기호(3) : 일반목구조 아스팔트슁글지붕 2층 건물로서,

- 외벽 : 황토 등 마감,

- 내벽 : 인테리어 마감,

- 창호 : 샷시창호임.

 

기호(13) :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2층 건물로서,

- 외벽 : 황토 등 마감,

- 내벽 : 인테리어 마감,

- 창호 : 샷시창호임.

 

기호(13 부속건물) : 일반목구조 목구조지붕 단층 건물로서,

- 외벽 : 황토 등 마감,

- 내벽 : 인테리어 마감,

- 창호 : 샷시창호임.

 

 

(2) 이용상태

 

기호(3, 13) : 펜션(복층구조)으로 이용중임.

기호(13부속건물) : 펜션 다용도실(주방)으로 이용중임.

 

 

(3) 설비내역

 

기호(3,13) : 위생설비, 급배수설비, 난방설비 등이 되어 있음.

 

 

(4) 부합물 및 종물

 

별첨 "지적 및 건물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이 건물(13)부속건물과 연접하여

제시외건물[㉠,㉡]이 소재하여 개략적으로 실측사정 및 관찰감가를 하여 평가하였는바 경매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1) 건물의 구조            (2) 이용상태           (3) 설비내역
   (4) 부합물 및 종물         (5) 공부와의 차이      (6) 기타 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건물감정평가요항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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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시 참고하시기 바람.

 

 

(5) 공부와의 차이

 

없음.

 

 

(6)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임대관계는 미상임.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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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1021-1외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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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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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월가리 1021-1외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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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적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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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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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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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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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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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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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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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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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개 황 도
Page : 4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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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물 개 황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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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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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전경

본건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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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1,9,10)전경

기호(4,5,6,7,8)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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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4,5,6,15) 전경

기호(2,3)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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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2,6) 전경

기호(12,13) 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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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7), 기호(13)부속건물 전경

기호(14) 및 위 지상 이동식컨테이너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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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7,8,11,14) 전경

기호(8,9,10)전경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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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외건물(ㄱ)

제시외건물(ㄴ)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사 진 용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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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건 토지 위 지상 수목

본건 토지 위 지상 수목

금빛감정평가사사무소




